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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이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는 AHP 평가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2019년 

개편 이후 정책분석을 수행하는 주체가 변화하였고 제도의 개편에 따라 AHP 평가자의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것을 중심으로 AHP 평가 결과가 실제로 변화하였

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개편의 주요 목적인 비수도권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

악하고자 한다. 분석단위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면제사업

을 제외한 각각의 실시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도의 개편이 실제 평가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AHP 점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도 개

편 이후 비수도권에서 이루어진 사업의 통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제도 개편의 목적에 따라 AHP 평가자의 의사결정이 변화하여 실제 사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편이 지니고 있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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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제도 이론과 제도 변화에 관한 많은 연구는 기존 규범과 관행의 탈제도화와 관련하여 제

도 변화의 원인에 주목함으로써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Tina Dacin et al, 2002). 특히 제

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 변화와 외부 충격으로 변화를 겪으며, 다양한 요인이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제도 개편 등의 변화가 이루어진다(Scott, 2008: 35). 이와 같은 

변화는 새로운 규범과 가치가 기존 제도에 대해 더 나은 발전을 요구하면서 나타나며, 이는 

사회적･문화적 변동을 반영한다(Meyer & Rowan, 1977). 구체적으로 제도의 개편은 정부

의 정책과 법적 환경이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고 정부 조직은 제도 개편의 요구를 인식하여 

기존 제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Tolbert & Zucker, 1983; Levitt & March, 

198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편과 그에 따른 효

과를 분석할 것이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중앙정부(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공공투자 사

업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Ha, 2014)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에 재정건전성 

및 재정의 효율화를 목표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

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과정을 거친다(기획재정부, 

2019).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

율성 제고에 기여한다(김봉환, 최근혁, 2022). 실제로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여 예비타

당성조사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대상 전체 사업비 예산 298조원의 약 42%를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해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공공투자관리센터, 2015). 

다만,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비용편익의 관점에 너무 치우쳐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

으며(김시백, 2016) 경제성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지역에 유리한 제도가 된 것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평가 비중을 높이기 위해 

2019년에 제도를 개편하였고(기획재정부, 2019) 지역에 따른 점수의 차등이 이루어지게 되

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을 나누어 점수의 배점 차이를 만들고 수도권

의 경우에는 비용편익 분석이 최대 70%,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이 최대 40%에 

해당할 수 있게 바뀌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개편이 실제 사업을 평가하는 평가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를 확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점수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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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평가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고길곤, 2007)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이 

그들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으로 나타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에 해

당하는 실시사업은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이하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라 한다)을 활용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수행하는 평가자의 의사

결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특성을 

발휘하여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김규일, 1995) 정책정보, 이해관계, 정책이념 등을 주요 판

단기준으로 정책분석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바탕으로 이를 확인하

고자 한다. 또한, 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조공장, 2013; 신가희･하연섭, 2015; 김태윤･조예진, 2018; 박승준, 2022)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분석가 이론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확인하

고자 한다. 더 나아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은 각 사업의 금액, 부문 등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로 인해 사업 평가자와 제도 개편의 관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조절 변수로 설정하여 확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 개편에 따른 예비타당

성조사 사업 평가자의 의사결정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개편

이 실증적으로 평가자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관련 연구의 확장에 

이바지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사업의 타당성을 중립적이고 객관

적인 기준으로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담

당하고 있다(공공투자관리센터, 2019). 1999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

화를 방지하며 국가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고(김봉환 외, 2024)1) 대규

모 공공투자 국책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사업 신규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의 타

당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김강수, 2016). 각 부처에서는 이를 위해 수립한 사업계획의 

1) 실제로 1997년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관리를 위해 국가회계법이 제

정되었고(김봉환･황선필, 2021) 2007년부터 지방의회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하였다(김봉환･전예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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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과 대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검토하여 국책사업의 합리적인 의사결

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김태일, 2019).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등), 기술성, 지역균형발전 등의 3가지 항

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한다(기획재정부, 202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

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2022)에서 밝힌 예비타당성조사 운

용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

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할 때,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

타당성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연도

의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

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선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도의 일반원칙과 기준에 따라 수행기관은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춰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하며, 학계, 연구기관, 민간 엔지니어링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해야 한다. 조사와 분석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조사 및 분석이 완료된 후, 조사 결과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완료 후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사업의 향후 추진 여부 및 적정 사업 시기, 사업 규모 등에 대한 합

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분석한다(기획재정부, 2019). 분석 방법으로는 크

게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먼저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

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한다.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

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

을 산정한다. 기타 재정사업 등 비용-편익 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

는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실시한다. 또한,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수입 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경제성 분석 대신 수익성 분석으로 대체한다. 두 번

째 정책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사업 별도평가항목(선택) 

등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정책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재원조

달위험성, 문화재가치 등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별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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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반영한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정책성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

무성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간 불균

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

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그중에서 지역낙후도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의 낙후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의 범위 내에서 평가한다. 위의 분석이 모두 진행된 이후에

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하며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AHP를 활용하

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일반적으로 AHP 점수가 0.5 이상일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있

음을 의미하며 사업의 진행이 이루어진다.

2.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도입은 사업의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B/C분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정동호, 2024) 이는 제도 개편의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다. 특히 예비

타당성조사 등의 종합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입한 분과위원회인 ‘사회기반시설 분과위

원회’, ‘사회･문화･산업 분과위원회’, ‘사회복지･소득이전 분과위원회’가 이를 대표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022)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선정, 조사 방법･수행과 결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운영, 조사 수행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 도로･철도･공항･항만･수자원･정보화･기타 재정 등 각 부

문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등의 제･개정 활동을 하고 기타 사업평가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의 구성

은 기획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각 분야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위원으로, 민간분

야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가’

급 이상) 및 당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가’급 이상)이 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제, 산업, 

재정, 사회기반시설, 환경,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15명 이내의 민간위

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위원은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

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긴



146 ｢행정논총｣ 제63권 제1호

급을 필요로 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해 사업

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로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한다.

<그림 1> AHP 평가자 구성의 변천

3. 정책분석가 이론

1) 정책분석가의 역할

정책의 내용, 점검,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의 효과나 산출, 정책 옹

호 등을 분석하는 광범위한 역할을 정책분석가는 수행한다(송희준, 2006). 현실적으로 정책

분석가는 각 부처나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타

당성과 적절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책임을 주로 맡는다. 이 과정

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보통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나 지자체와 계약을 통해 정책분석가

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가치와 자원의 배분으로 정책은 흔히 표현된다. 대부분의 경우, 

정책은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 가치를 바탕으로 사업의 내용이 결정되며, 이러한 가치판단

에 따라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진다(김정숙 외, 2017). 따라서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자들의 

윤리의식과 가치관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 심

의･의결 절차를 통해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정책 관련 전문가에게 정책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요청하여 정책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정책분석은 정책의 적절한 지식을 생성하고 평가하며 이를 소통하기 위해 논거

를 제시하거나 공공 토론에서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Dunn, 1994: 

84). 이 과정에서 정책분석 분야는 과학, 합리성, 그리고 가치중립성을 특히 중요하게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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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Heineman, 2002). 정책 지식이 풍부할수록 정책 지식을 동원하는 일이 쉬워지므로

(Hoppe, 1999), 정책학자와 정책분석가들은 두 가지 중요한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는 다른 과학 분야들을 연결하여 활용 가능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두 번째로는 정치와 과학을 연결하여 정책 내외에서 과학 간 상호의존성

을 최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Heineman, 2002). 

따라서 정책분석에서는 가치의 개념이 정책분석 수행에 어떻게 통합될지가 주요한 고민

거리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eimer와 Vining은 정책분석가의 역할을 세 가지로 유

형화했다: 객관적 분석기술형(objective technician), 고객옹호자(client's advocate), 쟁점

옹호자(issue advocate)(2005: 40-53; 정광호, 2006: 231). 객관적 분석가의 주된 역할은 일

체의 가치로부터 중립된 입장을 취하며, 분석적 고결성(analytical integrity)을 기반으로 객

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고객옹호자와 쟁점옹호자

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성실히 대응하거나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 사안의 실현을 최우선 과제

로 삼는 등, 가치판단에 근거한 역할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정책분석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

하고 가치판단에 따른 역할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책분석가가 생산한 정

책평가 및 분석은 단순히 정책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평가와 분석은 사회 전반

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Meltsner, 1976). 이들의 전문적인 판단은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이용되거나 무시될 수 있으며(Weimer, 2002), 정책평가의 내용은 정책과 관련

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논리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수행한 정책평가

는 관련 의사결정자들의 사고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Weiss, 1980; Dunn, 1997; 고

길곤, 2007), 이후에 이루어질 의사결정의 내용 역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듯 정책분석가

의 평가와 분석은 정책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책분석가를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자에 적용하여 확인하고

자 한다. 가치에 중립적인 합리적 분석가와 가치판단에 근거한 옹호적 분석가의 두 가지 개

념을 토대로 본문의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2) 합리적 분석가는 과학적인 분석기법이나 전

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사업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분석가이다. 이에 반해 옹호

적 분석가는 대상 고객이나 특정 이슈에 근거하여 일련의 방향으로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하

는 의지나 바람을 지닌 정책분석가이다.

2) 합리적 분석가와 옹호적 분석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분석의 합리적 분석가는 자신이 지닌 전문적 기술을 바탕으로 

2) 김정숙 외(2017)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분석가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적 토대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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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닌다(Weimer & Vining, 2005; 정광호, 2006). 이들은 정책형

성가(policy maker)에게 정책 관련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하며, 정책결정을 위한 판단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로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강조

된다(Snare 1995). 따라서 그들은 정치적 결정이나 환경에는 냉담한 특성을 보이며, 정책문

제의 핵심에만 관심을 가진다. 반면에, 옹호적 분석가는 대개 고객이나 자기 자신의 특정 선

호 이슈에 헌신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들은 특정 정책의 실현을 위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경향

이 있다.

합리적 분석가와 옹호적 분석가는 그들이 다루는 정책문제와 환경에 따라 선호되는 역할

이 달라진다. 물론 정책분석가가 일반적으로 객관적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

하지만(Jenkins‐Smith, 1982), 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려면, 정책분석가는 옹호자가 아

닌 중립적 기술가여야 한다는 관점도 존재한다(Lester, 1993). 이는 정책분석가가 만들어낸 

지식이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후 정책 결정

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Wildavsky, 2017).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정책분석가

가 옹호자의 역할을 주로 수행할 때, 그들은 목표와 계획을 지닌 정치적 행위자로 분류될 수 

있다(Snare 1995).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의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행하며, 합리적 

분석가와 달리 정책 형성을 위한 기회를 만들거나 내부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정책

분석가들은 종종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고객으로 두기 때문에, 이들이 선호하는 

특정 정책이 순조롭게 결정되고 집행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정책분석가의 옹호자 

역할이 중요한 또다른 이유는 정책분석가가 정책형성가, 정책 과정과 관련하여 “기회의 창

(window of opportunities)”을 열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Snare 1995). 일반적으로 정책분

석가의 입장과 정책형성가의 정치적 흐름 및 정책대안 제시가 일치할 때, 사회적 요구가 높

아 정책변화나 혁신이 가능한 기회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분석가의 옹

호자 역할이 강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현출 2001; 김시진･김재웅 2012).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자를 정책분석가의 옹호자 역할에 초점을 두고 제도

의 개편이 그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정책문제의 성격, 정책 분야의 전문

성, 정책 환경이 정책분석가의 역할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송근원 1989) 예비타당성조

사제도의 개편을 바탕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비수도권 사업의 통과확률이 비대칭적으로 늘었는가? 149

Ⅲ. 연구설계

1.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는 다음 질문에 대해 탐구하려 한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편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AHP 평가자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먼저 2019년 이후부

터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편 방안이 적용되었으며 제도 개편의 목적은 지역에 따른 BC 

차등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평가 항목의 AHP 비중과 비수도권 사업

의 경제성 평가 항목의 AHP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평가자들의 AHP 

평가 분석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 2>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전과 후의 

평가항목 비중의 변화를 비교한 자료이다. 실제로 제도의 개편 이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

권의 경계가 없이 동일하게 평가를 진행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개편 이후 

지역에 따른 평가 비중의 차이를 두면서 비수도권의 경제성 평가를 줄이고 지역균형발전 비

중을 높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전ž후 비교

     출처: 기획재정부 등(2019),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p.3

제도 개편의 목적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평

가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그림 2>에서 다루었듯이, 제도 개편 이전에는 

지역에 따른 평가항목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평가 모두 

같은 비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이것이 지역의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엄근용, 2019). 비수도권 지역 사업의 경우 수도권 밀집화 현상에 

따른 인구 부족 및 각종 인프라 구축의 미비 등으로 인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제

성 평가가 낮게 측정되고 있다. 이것에 주목하여 사업의 BC가 1보다 낮아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평가에 불리한 측면을 지적한 연구가 많아지고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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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제성 평가 점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진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이 이번 제도 개편

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AHP 평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사업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비수도권 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이 최대 40%까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과는 달리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평가와 정책성 평가 모두 고르게 증가하여 제도 개편에 따

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

가 상쇄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결국 AHP 평가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제도 개편이 전체 사업에 대한 통과 여부 

및 사업을 평가하는 점수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제도 개편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AHP 평가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가설 1-1: 제도 개편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AHP 통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가설 1-2: 제도 개편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AHP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Weimer & Vining(2005)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AHP 평가자의 유형을 합리적 

정책분석가와 옹호적 정책분석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고 옹호적 정책분석가의 관점을 주

로 다룰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AHP 평가자들은 사업의 경제성 측면

이 낮은 ‘비수도권 사업’의 AHP 점수를 제도의 개편 이전보다 더 높게 점수를 평가하여 예비

타당성조사 시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합리적 분석가와 옹호적 분석가는 모두 정책분석가의 역할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

니지만,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정책문제를 다루느냐에 따라 선호되거나 강조되는 역할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분석가가 정책형성가, 정책 과정과 함께 관계를 바탕으로 이

른바 “기회의 창(windowof opportunities)”을 열어내는 역할(Snare 1995)을 하는 것으로 보

았기 때문에 옹호적 정책분석가를 주된 변수로 설정하였다. 정책형성가의 정치적 흐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분석가의 입장이 일치할 때, 정책변화나 혁신이 이루어질 가능

성이 커진다. 따라서 정책변화나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을 경우, 이들은 옹호자로서

의 역할에 더욱 주목한다(김정숙 외, 2017). 따라서, 옹호적 정책분석가의 성향을 바탕으로 

AHP 평가자들은 제도 개편의 목적에 따라 그들의 평가 점수를 반영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

로 예측한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 각 평가자는 사업 시행 점수와 사업 미시행 점수를 

산출하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평가값을 종합하여 AHP 점수를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평가자들의 점수가 제도 개편의 의도와 같은 방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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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비수도권 사업’의 AHP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즉, 

제도 개편이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를 측정하는 평가자들의 전반적인 AHP 점수를 높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 2: 제도 개편은 비수도권 사업의 AHP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제도 개편은 비수도권 사업의 AHP 통과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제도 개편은 비수도권 사업의 AHP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데이터 및 기술통계량

본 연구는 제도 개편 이후 AHP 평가자가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

정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의 ‘예비타당성조사 실

시 및 면제사업 리스트’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대상은 각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예

비타당성조사 사업자료는 타당성 및 면제 여부에 관한 결과를 확정한 자료들이며 예타 의뢰

연도가 아닌 출판연도의 자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편에 따라 비수도권 사업의 통과확률이 비대

칭적으로 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진 2019년을 기준으로 

전･후 3개년을 나누어 표본의 선정 및 데이터 구축을 하였다. 개편 이전인 2016년부터 2018

년까지의 자료와 제도 개편 이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6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래의 <표 1>은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의 선정 및 데이터 구축에 대한 

자료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우리나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총 335개이고 

이 중에서 164개의 면제사업을 제외하였다. 또한, 조건부 시행 등의 이유로 AHP가 적시되

지 않은 10개의 사업을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도의 개편이 수도권 사업과 비

수도권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불러일으키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33개의‘전국’단위 

사업을 배제하였고 총 128개의 사업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표 1> 표본의 선정 및 데이터 구축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의 표본 자료 합계

해당 기간의 예비타당성조사 전체 대상사업 33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164

AHP 명시가 안된 사업 -10

‘전국’ 단위의 사업 -33

최종 표본 개수 128



152 ｢행정논총｣ 제63권 제1호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제도 개편이다. 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평가자들의 AHP 점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도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2019년 이후의 사업을 1로 설정하고 이전의 사업을 0으로 설정하여 독립변수로 연구를 진

행한다. 제도의 개편이 실제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평가자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게 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장 주요한 관점은 비수도권 사업의 변화이

다. 제도 개편 이전에는 낮은 BC로 인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에 해당하지 못한 사업

들이 이번 개편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종속변수인 평가자의 의사결정은 사업의 AHP 통과 여부, AHP 점수로 측정한다. 먼저 

AHP 통과 여부는 사업 평가 점수 0.5를 기준으로 하여 점수와 동일하거나 이상일 경우 1, 미

만일 경우 0으로 하여 더미변수를 만들어 사용한다. 0.5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업은 예비타

당성조사의 시행 적정 판단을 받은 것으로 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AHP 통과 여부로 설정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제도의 개편에 영향을 받아 

통과되는 사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두 번째인 AHP 점수는 평가자들의 평

가 점수에 관한 변수다. 제도가 개편된 이후 평가자들은 개편 목적에 순응하여 수혜 해당 사

업인 비수도권 사업에는 높은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 점수의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제도의 개편이 평가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평

가자들의 AHP 점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전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나타낼 것으

로 예상할 수 있으며 위의 두 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추정하고자 하

였다. 우선 각 사업의 비용편익 점수인 BC 점수와 사업의 규모 및 금액을 통제변수에 포함하

였다. 또한, 각 지역의 여당･야당 국회의원의 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3) 예비타당성조

사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지대추구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주요 변수로 

국회의원의 수를 설정하였다(박민정, 2020). 분석단위가 사업인 것을 고려하여 사업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을 통제하였다. 첫 번째는 지역의 수다. 시･도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예비타

당성조사 사업이 복수의 지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지역의 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하며 이것을 통제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사업 부문이다. 김봉환･최근혁

(2022) 논문에서의 기준을 토대로 사업의 부문을 12개의 분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

다.4)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본 연구의 주요 변수로 활용한 비수도권 더미변수이다. 제도의 

3) 본 논문에서 통제변수로 활용한 여당･야당 국회의원의 수 등은 대통령 선거에 의해 정권이 바뀌게 될 때

를 기점으로 여･야를 뒤바꾸어 적용하였다.

4) 총 12가지의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SOC(철도, 도로, 

공항, 항만, 상하수도, 방파제), 2. 교육, 3. 복지(보건, 복지, 고용), 4. 문화(문화, 체육, 관광), 5. 국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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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목적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AHP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임을 실증분석하고자 지역에 

따른 더미변수를 조절변수로 활용하였다.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1로 설정하였고 그 외의 사업을 0으로 설정하여 비수도권 더미변수를 사용하

였다.5)6)

<표 2> 가설검증을 위한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비고

종속
변수

AHP 통과 여부
AHP 점수가 0.5 이상일 경우 1, 

나머지 0

AHP 점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AHP 점수

독립
변수

제도 개편 2019년 이후의 사업은 1, 나머지는 0

통제
변수

BC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b/c 점수

사업 규모 예타 사업 예산의 로그값

여당 의원 수
각 지역 연도별 여･야 소속 국회의원 수 20-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야당 의원 수

지역 수
예타 사업이 진행되는 시･도 광역단체 

지역의 수

사업 부문 예타 사업의 부문별 변수
정부의 예산안 개요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재정을 
12대 분야로 나눈 것을 기준

조절
변수

비수도권 더미
예타 사업 중에서 수도권 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은 1, 나머지는 0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표 3>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자료이다. 총 128개의 자료

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종속변수인 AHP 통과 여부와 AHP 점수의 기술통계량을 

안전, 7. R&D(과학, 기술, 개발), 8. 외교(외교, 통일, 국제통상), 9. 환경(환경, 에너지, 신재생), 10. 행정

(디지털-정보, 통신, 스마트, 빅데이터, 네트워크), 11. 산업(산업, 산업단지, 클러스터), 12. 건축(신･증

축, 시설, 이전, 리모델링, 건립)

5) 다만, 수도권 중 접경･도서, 농산어촌 지역(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가

평군, 양평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였다(기획재정부, 2019).

6)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중복사업은 2016년 국토부 주관의 ‘철도물류 수송력 향상을 위한 유효장 확장

사업’이 유일한 사업이다.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총 5개의 지역에 걸친 

사업이며 수도권 사업으로 분류해 연구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해당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가설검증을 

위한 주요 결과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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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종속변수인 AHP 통과 여부의 중간값은 1, 평균은 0.710으로 

통과된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AHP 점수는 최

대값이 0.792, 최솟값이 0.193으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중간값과 평균이 0.5 

근처에 형성되어 있어 변수가 매우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

으로는 종속변수인 두 변수를 비교하였을 때 AHP 점수의 평균과 중간값이 0.5에 가까운 것

과 비교하여 통과 여부가 0.7 이상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AHP 점수 자체

가 높은 것이 아닌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0.5점 근처의 사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인 제도의 개편은 평균이 0.359, 중간값이 0으로 제도의 개편 이후에 사업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로는 먼저 사업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최댓값이 

12조 4천억, 최솟값이 512억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간의 규모가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

고 있다. 다만, 중간값이 2,016억인 것과 비교하여 평균값이 6,625억인 것은 특정 사업들에 

의해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업의 경제성 평가 항목인 BC(비용/편익) 변

수는 최댓값 5.18, 최솟값 0.02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중간값과 평균이 1 근

처에 형성되어 있어 AHP 점수와 비슷하게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 요인의 변수

인 여당･야당 의원 수는 지역별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역 수 변수는 최대값 5, 최솟값 1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과 중간값이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다수 사업이 시･도 1개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지막으로 비수도권 더미의 평균이 0.679, 중간값이 1인 것을 통해 제도의 개편 전과 후 사업

들의 상당수가 비수도권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기술통계량

변수 표본크기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AHP 통과 여부 128 0.710 1 0.455 0 1 

AHP 점수 128 0.521 0.539 0.128 0.193 0.792

제도 개편 128 0.359 0 0.481 0 1 

BC 128 1.041 0.97 0.743 0.02 5.18

사업 규모 128 6,625 2,016 14,865 512 124,284 

여당 의원 수 128 14.765 5 20.776 0 122 

야당 의원 수 128 11.133 6 15.795 0 123 

지역 수 128 1.210 1 0.542 1 5 

사업 부문 128 3.921 2 3.116 1 12 

비수도권 더미 128 0.679 1 0.468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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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4>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이전･이후 연도별 사업 시행 수를 나타낸 자

료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제도 개편 이전인 2016년 29개 사업, 2017년 33개 사업, 

2018년 20개, 총 82개 자료와 제도 개편 이후인 2019년 19개, 2020년 16개, 2021년 11개, 

총 46개의 예비타당성조사 자료이며 총합 128개의 사업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업의 

수가 줄어드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도 개편 이전과 이후의 사업 수가 2배 가까운 차이

가 발생하고 있다. 제도 개편 이전인 2016년부터 2018년 기간에는 수도권 지역의 사업이 총 

26개,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이 총 56개로 합계 82개이다. 하지만 제도 개편 이후인 2019년

부터 2021년 기간에는 수도권 지역의 사업이 총 15개,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이 31개로 합계 

46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에 따른 사업 수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제도 개편 이전

과 이후 모두 동일하게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이 수도권 지역의 사업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면제사업의 경향과도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다.7) 

<표 4> 제도의 개편 이전･이후 연도별 사업 시행 수8)

(단위: 개수)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수도권 10 9 7 7 3 5 41

비수도권 19 24 13 12 13 6 87

계 29 33 20 19 16 11 128

아래의 <표 5>는 제도의 개편 이전･이후 사업의 통과 비율 변화를 나타낸 자료이다. 제도 

개편 이전인 2016년부터 2018년 기간에는 수도권 지역의 사업 통과율은 전체 26개 사업 중 

21개 통과로 80.7%이다. 제도 개편 이후인 2019년부터 2021년 기간에는 전체 15개 사업 중 

12개 통과로 80%이다. 수도권 지역의 사업은 제도 개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높은 비

율의 통과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 통과율은 제도 개편 이전과 이

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도 개편 이전인 2016년부터 2018년 기간에 비수도

권 지역의 사업 통과율은 전체 사업 56개 사업 중 30개 통과로 53.5%이다. 하지만 제도 개편 

이후인 2019년부터 2021년 기간에는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 통과율은 전체 사업 31개 사업 

중 28개 통과로 90.3%로 나타나고 있다. 제도 개편 이후에 비수도권 사업의 전체 수는 감소

7)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경우, 해당 기간 수도권 지역의 사업은 43개,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은 121개

로 실시사업보다 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8)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과는 달리 면제사업은 해당 기간(2016년부터 2021년)에 17개, 12개, 30개, 47

개, 31개, 27개로 증가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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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통과율은 증가하였다.

<표 5> 제도의 개편 이전･이후 사업의 통과 비율 변화
(단위: 개수, %)

2016 2017 2018 소계 2019 2020 2021 소계

수도권

A 7 7 7 21 6 3 3 12

B 3 2 0 5 1 0 2 3

합계 10 9 7 26 7 3 5 15

C(%) 70 77 100 80.7 85 100 60 80.0

비수도권

A 13 9 8 30 11 11 6 28

B 6 15 5 26 1 2 0 3

합계 19 24 13 56 12 13 6 31

C(%) 68 37 61 53.5 91 84 100 90.3

 주: A = 통과 사업, B = 비통과 사업, C = 전체 사업 대비 통과 사업

아래 <표 6>은 해당 기간에 이루어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부문별 자료이다. 본 연구는 김

봉환･최근혁(2022) 논문에서의 기준을 토대로 사업의 부문을 12개의 분야로 나누어 분석을 진

행하였고 9개의 부문이 사업에서 활용되었다. 사업 수를 기준으로는 SOC 부문이 79개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 부문이 14개, 문화 부문이 10개로 그 뒤를 이었다. 주목해서 볼 점

은 사업 총액 부분이다. SOC 부문이 74.21조로 전체 사업 금액의 87.5%를 사용하였다.

<표 6>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규모9)

(단위: 개수, 조원)

9) 면제사업의 경우 사업의 수는 환경 부문이 41개로 가장 많았고 복지 부문이 32개, SOC 부문이 24개로 뒤

를 이었다. 다만, 사업의 총액으로는 복지 부문이 43.8조로 가장 많았고 SOC 부문이 23.7조로 두 번째로 

많았다.

부문 사업 수 사업 평균액 사업 총액

R&D 2 0.21 0.42 

SOC10) 79 0.94 74.21 

건축 8 0.15 1.23 

교육 2 0.09 0.18

국방 0 0 0

문화 10 0.09 0.94 

복지 3 0.27 0.82 

산업 14 0.37 5.20 

안전 1 0.05 0.05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비수도권 사업의 통과확률이 비대칭적으로 늘었는가? 157

3. 분석모형

가설 1을 검정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1.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 = β0 + β1 * (제도의 개편) + β2 * (BC) + β3 * (사업 규모) 

+ β4 * (여당 의원 수) + β5 * (야당 의원 수) + β6 * (지역 

수) +  β7 * (사업 부문) + ϵ

    (예비타당성조사 AHP 점수) = β0 + β1 * (제도의 개편) + β2 * (BC) + β3 * (사업 규모) 

+ β4 * (여당 의원 수) + β5 * (야당 의원 수) + β6 * (지역 

수) +  β7 * (사업 부문) + ϵ

가설 2를 검정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2.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 = β0 + β1 * (제도의 개편) + β2 * (비수도권 더미) + β3 * 

(제도의 개편) × (비수도권 더미) + β4 * (BC) + β5 * (사

업 규모) + β6 * (여당 의원 수) + β7 * (야당 의원 수) + 

β8 * (지역 수) +  β9 * (사업 부문) + ϵ
    (예비타당성조사 AHP 점수) = β0 + β1 * (제도의 개편) + β2 * (비수도권 더미) + β3 * 

(제도의 개편) × (비수도권 더미) + β4 * (BC) + β5 * (사

업 규모) + β6 * (여당 의원 수) + β7 * (야당 의원 수) + 

β8 * (지역 수) +  β9 * (사업 부문) + ϵ

10) 부처별로 확인하였을 때, 사업 수는 국토부가 64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해수부가 14개로 많았

다. 사업의 예산은 국토부가 58.41조로 가장 많은 사업 예산을 사용하였고 해수부가 18.14조를 사용하

여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사용하였다. 두 부처의 사업 예산의 합은 76.55조로 전체 예산의 90%를 차지

하고 있으며 SOC 부문에 해당 내용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외교 0 0 0

행정 0 0 0

환경 9 0.19 1.74

합계 128 2.36 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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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첫 번째 결과는 가설 1을 검정하기 위해 제도 개편이 AHP 평가자의 의사결정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더미변수인 AHP 통과 여부는 Logit 모형

을 활용하였고 AHP 점수는 합동 OLS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래 표에서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다.

<표 7>은 가설 1을 분석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인 AHP 통과 여부와 AHP 

점수를 분석한 결과, 제도 개편이 전체 사업에 대해 AHP 통과 여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두 번째 종속변수인 AHP 점수에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요인으로 활용한 주요 통제변수인 

BC(비용/편익) 변수도 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여당의

원 수와 야당의원 수 변수이다. 두 변수 모두 AHP 통과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

만 서로 다른 방향을 띄고 있다. 여당의원 수 변수는 AHP 통과 여부에 양(+)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어 여당의원 수가 많아질수록 사업의 AHP 통과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야당의원 수 변수는 AHP 통과 여부에 음(-)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 야당의원 수가 많아질

수록 사업의 AHP 통과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가설 1 분석 결과

변수 AHP 통과 여부 AHP 점수

제도 개편
0.1256

(0.0779)
0.0587***
(0.0185)

BC
0.2799***
(0.0509)

0.1061***
(0.0121)

사업 규모(log)
-0.0191
(0.0342)

-0.0075
(0.0081)

여당의원 수
0.0042*
(0.0023)

0.0003
(0.0005)

야당의원 수
-0.0050
(0.0030)

-0.0007
(0.0007)

지역 수
-0.0492
(0.0723)

0.0078
(0.0172)

상수항
0.4732

(0.3788)
0.3705***
(0.0899)

사업 부문 YES YES

Observation 128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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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안의 값은 표준오차, *p<0.1, **p<0.05, ***p<0.01

<표 8>은 가설 1 분석 결과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이다. 제도 개편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사업 통과 여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0.5점 점수 부근에서의 변화가 크지 않다. 이

와 달리 이미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사업 통과가 이루어진 0.55점 이상의 사업들이 제도의 

개편 이전인 37.8%보다 58.7%로 더 많아졌다. 이는 AHP 평가자들이 사업 분석 및 평가를 보

수적으로 하여 통과 여부에서 자유로운 사업들에는 더 높은 평가를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8> 예비타당성조사 전체 사업의 AHP 비중
(단위: %)

AHP 점수 구간 제도 개편 이전 제도 개편 이후

0.45 – 0.5 2.44 10.87

0.5 – 0.55 24.39 28.26

0.55 이상 37.8 58.7

<표 9>는 가설 2의 내용인 제도 개편이 비수도권 사업에 관한 AHP 평가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사업의 경제성 측면이 낮은 ‘비수도

권 사업’의 AHP 점수가 제도의 개편 이전보다 더 높게 평가될 것이고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을 실증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의 주요 조절변수인 ‘비수도권’ 더미변수를 독립변수와 결합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일 경우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AHP 

점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AHP 통과 여부에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

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통제변수인 BC(비용/편익) 변수와 여･야 의원 

수 변수도 앞서 분석한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

11) 가설 1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여당의원 수 변수는 AHP 통과 여부에 양(+)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 여당

의원 수가 많아질수록 사업의 AHP 통과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야당의원 수 변수는 AHP 

통과 여부에 음(-)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 야당의원 수가 많아질수록 사업의 AHP 통과가 줄어드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표본크기)

Pseudo R 0.3436 0.5375

Adj R2 0.2623 0.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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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가설 2 분석 결과

변수 AHP 통과 여부 AHP 점수

제도 개편
-0.2043
(0.1357)

0.0181
(0.0332)

비수도권 더미
-0.2078*
(0.1089)

-0.0150
(0.0266)

제도 개편 × 비수도권 더미
0.4749***
(0.1604)

0.0577
(0.0392)

BC
0.2643***
(0.0496)

0.1045***
(0.0121)

사업 규모(log)
-0.0275
(0.0334)

-0.0081
(0.0082)

여당의원 수
0.0053*
(0.0027)

0.0006
(0.0007)

야당의원 수
-0.0075**
(0.0031)

-0.0010
(0.0008)

지역 수
-0.0456
(0.0703)

0.0078
(0.0172)

상수항
0.6976*
(0.3905)

0.3849***
(0.0955)

사업 부문 YES YES

Observation
(표본크기)

128 128

R2 0.3940 0.5463

Adj R2 0.3066 0.4809

 주: ( )안의 값은 표준오차, *p<0.1, **p<0.05, ***p<0.01

위의 결과에 덧붙여 주목해서 확인할 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차이다. 이전의 가설 1 분석 결과와는 다르게 비수도권 더미변수를 추가하

여 분석한 결과는 제도 개편이 AHP 통과 여부에 음(-)의 영향을 주고 있으며 비수도권 더미

변수도 AHP 통과 여부에 음(-)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 개편 이후

의 비수도권 사업이 증가할수록 AHP 통과도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제도 개편 

이전의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은 AHP 통과와 음(-)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수도권 변수가 더미변수로 되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수도권 지역은 AHP 통과 여

부와 양(+)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설 2의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수도권 지역의 사업과 비수도

권 지역의 사업을 나누어 제도 개편의 이유와 목적에 따른 영향을 더 명확하게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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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10>은 가설 1의 분석 결과를 지역별로 나누어 각각 다시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

다. 수도권 지역의 표본은 41개, 비수도권 지역의 표본은 87개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전

의 결과에서는 제도 개편이 AHP 통과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지역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은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지만 비

수도권 지역에서는 제도의 개편이 AHP 통과 여부와 AHP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12)

<표 10> 지역에 따른 제도 개편의 효과

변수
AHP 통과 여부 AHP 점수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제도 개편
-0.0514
(0.1514)

0.2556***
(0.0909)

0.0411
(0.0350)

0.0628***
(0.0226)

BC
0.2283**
(0.1045)

0.2568***
(0.0622)

0.0641**
(0.0242)

0.1174***
(0.0155)

사업 규모(log)
0.0439

(0.0627)
-0.0408
(0.0432)

-0.0239
(0.0145)

0.0027
(0.0107)

여당의원 수
0.0030

(0.0043)
0.0088*
(0.0050)

0.0011
(0.0010)

0.0015
(0.0013)

야당의원 수
0.0049

(0.0057)
-0.0134***

(0.0046)
0.0005

(0.0013)
-0.0022*
(0.0011)

지역 수
-0.1169
(0.1038)

-0.0804
(0.1104)

-0.0149
(0.0240)

0.0207
(0.0275)

상수항
0.1068

(0.5360)
0.6823

(0.4112)
0.6252***
(0.1239)

0.2824***
(0.1023)

사업 부문 YES YES YES YES

Observation
(표본크기)

41 87 41 87

Pseudo R 0.3217 0.4821 0.4218 0.6332

Adj R2 0.0644 0.3814 0.2025 0.5619

 주: ( )안의 값은 표준오차, *p<0.1, **p<0.05, ***p<0.01

통과를 결정짓는 AHP 0.5 부근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표 11>을 살펴볼 수 있다. AHP 

점수 구간 0.4 ~ 0.5 구간의 사업들은 제도 개편 이전에는 12.5%로 나타나고 있지만 제도 개

12) 수도권 사업의 경우, 종속변수인 AHP 통과 여부 및 AHP 점수가 다른 변수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못했지만 BC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성 중심의 평가가 수도권 

사업에는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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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이후에는 6.4%로 그 비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HP 점수 

구간 0.5 ~ 0.6 구간에서는 제도 개편 이전에는 30.3%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제도 개편 이후

에는 51.6%를 나타내고 있어 사업의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AHP 0.5점 부근에서 변화가 발

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도가 개편되기 전에 아쉽게 통과하지 못하였던 사업들이 제도가 개편된 이후에는 

통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도 개편이 AHP 평가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

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의 평가가 바뀌게 된 이유로 알 수 있다. 또한, 앞선 회귀분석 결

과 2에서 두 종속변수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자료를 이해할 수 있다.

<표 11> 비수도권 사업의 AHP 점수 구간의 변화
(단위: %)

AHP 점수 구간 제도 개편 이전 제도 개편 이후

0.4 ~ 0.5 12.5 6.4

0.5 ~ 0.6 30.3 51.6

 주: 전체 사업 중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자료이다.

<표 12> Two-sample t-test 분석을 바탕으로 위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제도 개편 이전에는 지역에 따른 AHP 통과 여부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제도 개

편 이후에는 두 집간단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사업의 통과를 결

정짓는 AHP 0.5 ~ 0.6 구간의 변화를 t-test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12> Two-sample t-test

제도 개편 이전 제도 개편 이후

AHP 통과 여부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수도권 0.8076 0.0788 0.8000 0.1069

비수도권 0.5357 0.0672 0.9032 0.0539

diff 0.2719 -0.0103

t값 2.4183** -0.0963

 주: *p<0.1, **p<0.05, ***p<0.01

마지막으로 아래의 <그림 3>과 <그림 4>는 제도 개편 전･후 사업의 AHP 비중의 변화에 관

한 자료이다. 주목해서 볼 점으로 비수도권 지역은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AHP 

점수가 0.5보다 낮아 통과되지 못한 사업이 전체 사업 중 46.42%에 해당한 것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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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편 이후에는 90% 이상의 사업이 모두 통과가 되면서 제도 개편의 목적에 따른 효과

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제도 개편 전･후 수도권 사업의 AHP 비중의 변화
(단위: %)

                             제도 개편 이전                                                제도 개편 이후

<그림 4> 제도 개편 전･후 비수도권 사업의 AHP 비중의 변화
(단위: %)

                             제도 개편 이전                                                제도 개편 이후

Ⅴ. 결론

본 연구는 제도의 개편이 AHP 평가자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2016년부

터 2021년까지의 우리나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분석하여 알아보았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책사업 시행 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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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지역균형 평가 등을 종합하여 사업의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최근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으며 앞서 확인하였던 것과 같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중앙당국에 의해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13)과 예산을 담당하는 의회와 국정을 운영하는 행정부 사이의 지대추구 행위 등이 맞물

려 있는 제도이기에 연구 가치가 매우 높은 주제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가 개편되어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는 AHP 평가자들의 구성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의 통과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 정책 방향성이 예비타

당성조사 AHP 평가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사업의 통과 여부에 반영되는 과정을 실

증 분석한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분석가 이론이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정책분석가 이론에 의하면 옹호적 분석가들은 정부 부처에서 선호

하는 특정 정책이 순조롭게 결정되어 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들

은 정책분석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옹호적 입장을 갖는 특정 정책

이 순조롭게 결정되고 집행되기를 기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이러한 논점을 바

탕으로 정부의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편은 정책분석을 수행하는 평가자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실증분석을 통해, 정부의 목적에 따라 평가자들이 반응한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통계적 자료의 제시를 넘어서 제도의 개편 전과 후의 3

개년 자료를 실증분석하여 영향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실제로 제도의 

개편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AHP 평가자의 의사결정에 작용하여 실제 비수도권 지역

의 사업 통과가 높아졌고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의 제도 개편 및 수정과 예비타당성조사 사

업 사이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이전에는 막연하게 제도의 개편이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인식이 강했다면 이후에는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분석가

의 의사결정을 변화하는 목적으로서의 성격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향후 관련 제도

의 개편 및 국정운영의 방향성 등에 관하여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활용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 전과 후를 비교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개편 

전과 후의 표본이 각각 3개년으로 총 128개의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는 점이 연구의 한

계로 남는다. 적은 수의 표본으로 인해 연구 결과의 적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다. 

13)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정부 재정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전평가를 도입하고 있으나, 예산 

및 재정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만을 제공하며, 사전평가

는 사업 주무 부처에서 수행하는 차이가 있다(엄근용, 2019).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비수도권 사업의 통과확률이 비대칭적으로 늘었는가? 165

또한, 분석 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으로 동일한 집권 정부에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하였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이다. 다른 정부에서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제도의 

개편에 따른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분석 기간에 따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앞

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만 각 사업을 분석단위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 지

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지역 구분에 관한 한계가 존재한다. 예

비타당성조사 사업은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으로써 여러 지역에 걸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고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본문에서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하나라도 걸쳐 있는 사업을 수도권 지역의 

사업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외의 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지역에 따른 정밀한 분석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한계로 남아있다.

다만,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개편과 AHP 평가자의 의사결정 간 영향 요인을 실증 분

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는 향후 연구의 방향성 등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

며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목적과 활용에 관한 연구의 촉매 역할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채워 더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

다. 이번 연구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것

으로 생각한다. 제도의 개편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평가자의 의사결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그에 따른 이론을 적용하여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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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hanges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Has the Approval Probability of Non-Metropolitan Projects Increased 

Asymmetrically?

Geunhyuk Choi & Bong Hwan Kim

This study aims to analyze empirically the impact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on the decision-making of AHP evaluators conducting feasibility 

verification. The entities responsible for conducting policy analysis have changed since 

reorganization in 2019, which may have influenced the decision-making of AHP evaluators. 

This study employed regression analys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AHP evaluation results 

actually changed. The analysis focused on each of the projects conducted between 2016 and 

2021, excluding exempt projects.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the reorganization has 

positively affected the decision-making of actual evaluators, leading to positive changes in 

AHP scores. Additionally, it was observed that projects conducted outside the Capital Area 

showed a higher likelihood of passing after the system's reorganization.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decision-making of AHP evaluators has changed in line with the 

objectives of the reorganization, thereby impacting actual projects. This study has policy 

significance based on this in identify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and suggesting future directions for projects.

【Keywords: institutional reform,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ahp, non-metropolita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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